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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안이유

가. 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자 거이용 활성화 정부

정책에 따라 자 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 으로

정비를 하고 있음에 따라

나. 시민의 자 거이용 활성화를 해 자 거이용시설 등의 편익시설을

확충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

마련하고자 함.

  주요내용

가. 시민자 거의 리․운 을 비 리 법인․단체 는 민간에게

탁할 경우 산의 범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의

상 범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.(안 제13조)

나. 자 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수당 등의

인센티 를 제공하고, 지원은 산의 범 내에서 시장이 따로

정하도록 함.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타시도 자 거 보험 련 조례 황



- 2 -

인천 역시조례 제 호

인천 역시 자 거이용 활성화 자 거
주차장의 리․운 등에 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

인천 역시 자 거이용 활성화 자 거 주차장의 리․운 등에

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시민자 거의 운 )”을 “(시민자 거 등의 운 )”으로

하고,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 는 군수․구청장은 시민자 거 등을 운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 거 등의 리․운 을 비 리 법인․

단체 는 민간에게 탁할 수 있으며, 산의 범 내에서 지원할

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상 범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

설한다.

③ 자 거이용 활성화를 해 자 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

보험가입 수당지 등 일정한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산의 범 내에서

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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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․구조문 비표

행 개 정 안

제13조(시민자 거의 운 ) ① 시장

는 군수·구청장은 시민자 거를

운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 거

리·운 을 비 리 법인·단체 는

민간에게 탁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9조(민간단체 등 지원)

①～② (생략)

③ 자 거이용 활성화를 해 자 거를

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일정한

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3조(시민자 거 등의 운 ) ① 시장

는 군수·구청장은 시민자 거 등을

운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 거

등의 리·운 을 비 리 법인·

단체 는 민간에게 탁할 수

있으며, 산의 범 내에서 지원할

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

상 범 등은 시장이 따로

정한다.

제19조(민간단체 등 지원)

①～② ( 행과 같음)

③ 자 거이용 활성화를 해 자

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

에게 보험가입 수당지 등

일정한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

따른 지원은 산의 범 내에서

시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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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시도 자 거보험 련 조례 황

기 명 조례내용 보험가입 비고

역시

제7조의2(자 거 이용자보험)

① 시장은자 거이용자의안 과불의의사고에

비하기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가입의 상,

보상의범 등은 산의범 안에서 시장이

따로 정 한다 ＜2009.02.27 본조 신설＞

- 가 입 일 : ‘09.05(1년간)

- 가입 상 : 시민

- 인 원 : 1,482,240명

- 보 험 료 : 588,449천원

창원시

제9조(자 거의 보험) 시장은 자 거이용

시민의안 과 불의의사고에 비하기 하여

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① 창원시민으로서 자 거도로상에서 자 거로

인하여 발생한 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

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

② 그밖에 일반 인 사항은 보험약 에 따른다.

＜2008.04.15 본조 신설＞

- 가 입 일 : ‘08.09(1년간)

- 가입 상 : 시민

- 상인원 : 503,930명

- 보 험 료 : 200,000천원

경기도

이천시

제11조(자 거의 보험) 시장은 자 거이용

시민의안 과 불의의사고에 비하기 하여

산의 범 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임

할 수 있다

1. 시민으로서 자 거 도로상에서 자 거로

인하여 발생한 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

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.

2. 그 밖에 일반 인 사항은 보험 약 에

따른다. ＜2009.01.16 조례 제정＞

- 가 입 일 : ‘09.3월(1년간)

- 가입 상 : 시민

- 가입인원 : 196,633명

- 보 험 료 : 136,363천원,

서울시

강남구

제19조(자 거 보험)

① 구청장은 자 거이용구민의 안 과 불의의

사고에 비하기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1.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

도로상에서 자 거로 인하여 발생한 인사고에

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

2. 그밖에일반 인사항은보험약 에따른다

② 제15조에 따른 공공자 거사업자는이용자의

안 과 불의의 사고에 비하기 하여 보험에

가입해야 한다. ＜2009.05.29 본조 신설＞

- 보험가입 검토


